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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006,879 2,809,143 197,736 7.0
일반회계 596,411 546,394 50,017 9.2
경상적세외수입 48,321 321 48,000 14,953.3
임시적세외수입 5,207 5,207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0 230 - -
국고보조금등 538,947 538,947 - -
보전수입등 3,706 1,688 2,017 119.5

주택사업특별회계 2,400,873 2,254,091 146,782 6.5
경상적세외수입 719,885 633,971 85,914 13.6
임시적세외수입 44,528 44,528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88 888 - -
국고보조금등 380,656 332,633 48,023 14.4
국내차입금 324,000 324,000 - -
보전수입등 143,186 216,301 △73,116 △33.8
내부거래 787,730 701,769 85,961 12.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95 8,658 937 10.8
경상적세외수입 96 96 - -
임시적세외수입 3,720 3,72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272 4,272 - -
보전수입등 937 - 937 순증
내부거래 571 571 - -

(단위 : 백만원)



2) 세출예산

Ⅱ.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643,450 3,453,219 190,231 5.5
행정운영경비 1,146 1,146 - -
재무활동 1,218,813 1,125,959 92,854 8.2
사 업 비 2,420,336 2,323,097 97,239 4.2
예 비 비 3,155 3,016 139 4.6

일반회계 1,237,710 1,194,997 42,713 3.6
행정운영경비 1,146 1,146 - -
재무활동 414,356 371,888 42,468 11.4
사 업 비 822,207 821,963 244 -

주택사업특별회계 2,398,074 2,251,492 146,582 6.5
재무활동 797,256 747,771 49,485 6.6
사 업 비 1,597,734 1,500,740 96,994 6.5
예 비 비 3,084 2,981 103 3.5

도시개발특별회계 59 59 - -
사 업 비 59 59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607 6,671 936 14.0
재무활동 7,200 6,300 900 14.3
사 업 비 336 336 - -
예 비 비 71 35 36 102.9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배당금수입

SH공사 ’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
증액 편성

48,000 - 48,000 순증

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2,017 - 2,017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비과)

공유재산임대료
둔촌주공재건축임대주택
조기입주예상에따른
임대수입증가분

670,177 584,263 85,914 14.7%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차사업국비반영

8,985 2,000 6,985 349.3%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기금
청년안심주택SH선매입
등국비증감반영

370,516 329,478 41,038 12.5%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결산에따른
순세계잉여금반영

49,353 82,650 △33,297 △40.3%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비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결산에따른
순세계잉여금반영

30,212 116,902 △86,690 △74.2%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결산에따른
순세계잉여금반영

36,115 - 36,115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9,757 - 9,757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비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집행잔액

1,000 - 1,000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증액 29,234 - 29,234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비과)

기타회계전입금
재산세도시지역분
’23년도결산정산금반영

191,446 185,933 5,513 2.9%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과)

기타회계전입금
재산세도시지역분
’23년도결산정산금반영

191,446 185,933 5,513 2.9%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예수금수입
국민계정순세계잉여금감소에
따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증액

340,200 294,500 45,700 15.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공동주택지원과)
순세계잉여금

’23년도결산에따른
순세계잉여금반영

937 - 937 순증

세입예산 추경요구액 197,736



Ⅲ.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하반기조직개편에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증액
606 600 6 1.0%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본예산편성이후

정부 2차사업시행결정

(×8,985)

29,950

(×2,000)

2,000

(×6,985)

27,950
1,397.5%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국비집행잔액등반납
3,385 - 3,385 순증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유사사업

추진으로지원대상감소
115,023 115,603 △580 △0.5%

전략주택공급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정부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라국비추가교부

(×58,462)

84,567

(×11,580)

16,541

(×46,882)

68,026
411.3%

공공주택과

(일반회계)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위원회예산조기소진

(현재집행률 77%)
40 25 15 60.4%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등 매입

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

매입비조기지급필요
35,763 29,394 6,369 21.7%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지역주택조합정상화를

위한관리방안추진
254 144 110 76.4%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주차장부지

공공주택건설공정지연

(×1,446)

2,262

(×2,396)

3,212

(×△950)

△950
△29.6%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면목행정문화복합타운

공공주택건설공정지연

(×22,633)

22,633

(×27,527)

27,527

(×△4,894)

△4,894
△17.8%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4월말기준 87%집행

(12개소추가지원필요)
826 500 326 65.3%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건설경기활성화를위한

공사장갈등관리강화
478 271 207 76.4%

건축기획과

(일반회계)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초과편성분감액
68 74 △6 △8.1%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투자심사사전타당성검증

결과설계비감액
1,182 1,682 △500 △29.7%

(단위 : 백만원)

※ 별표(*)는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10개)를 제외한 사업비 등임.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한옥 4.0 재창조관련

윤씨가옥리모델링추진
1,053 423 630 148.9%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

휴먼타운구역내

이차지원으로신속한

주거환경개선추진

300 - 300 순증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장동영상기록관리

민간건설현장확대적용
229 - 229 순증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등

국고보조금반환

2,207 - 2,207 순증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국민계정)

일반회계→주택사업특별회

계전출금증액
29,234 - 29,234 순증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국민)

결산에따른예산정리를

위한예비비증액
1,105 1,099 6 0.6%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비비

결산에따른예산정리를

위한예비비증액
71 35 37 105.7%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3년도결산후발생한

여유자금예탁
7,200 6,300 900 14.3%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도정)

결산에따른예산정리를

위한예비비증액
959 885 74 8.3%

주거정비과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23년도결산후재산세
도시지역분정산금반영

191,446 185,933 5,513 3.0%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도정계정여유자금발생에

따른예탁금증액
527,000 523,000 4,000 0.8%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재촉)

결산에따른예산정리를

위한예비비증액
1,026 998 29 2.9%

재정비촉진사업과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23년도결산후재산세
도시지역분정산금반영

191,446 185,933 5,513 3.0%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재촉계정여유자금발생에

따른예탁금증액
252,800 210,700 42,100 20.0%

세출예산 추경요구액 190,236



Ⅳ. 검토의견

1) 총괄

○ 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77억 3천6백만원(7.0%) 증액된 3조 6억 8천8백만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2억 3천1백만원(5.5%) 증액된 3조 6,434억 5천만

원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500억 1천7백만원(9.2%)이 증추경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67억 8천2백만원(6.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는 9억 3천7백만원(10.8%)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427억 1천3백만원(3.6%), 주택사업특별회

계는 1,465억 8천2백만원(5.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9억 3천6

백만원(14.0%)이 각각 증추경되었음.

구분 회계 기정 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증감률

세입

총계 2,809,143 197,736 3,006,879 7.0%

일반회계 546,394 50,017 596,411 9.2%

주택사업특별회계 2,254,091 146,782 2,400,873 6.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658 937 9,595 10.8%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세출

총계 3,453,219 190,231 3,643,450 5.5%

일반회계 1,194,997 42,713 1,237,710 3.6%

주택사업특별회계 2,251,492 146,582 2,398,074 5.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671 936 7,607 14.0%

도시개발특별회계 59 - 59 -

(단위: 백만원)



2) 세입예산안

○ 금회 일반회계는 배당금수입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따라 증추경하였음.

- “배당금수입”은 SH공사의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지난

해 11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SH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

자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SH공사의 결산 결과 발

생한 이익잉여금의 45%인 480억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임.

- SH공사 배당금수입은 `23년 제1회 추경예비심사 당시 SH공사의 당기

순이익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과소·과다추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세입

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같은 사유로 증추경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

음.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억 1천7백만원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반납되

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

원’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세출예산으로 동시에 편성하여 국가에 반납할

예정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859억 1천4백만원 증액은

둔촌주공 재건축 임대주택 임대료 수익이며, 그 밖에 “기타회계전입금”,

“예수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은 `23년도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를

위한 것임.

-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2015년 7월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최초로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으로 202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일반분

양(`22.12.6.~12.8.)을 마치고 2023년 1월 17일 공공임대주택 매매계

약을 체결한 이래 금년 6월 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

여, 11월 말 입주예정임.

- 사업 전체 세대수 12,032세대 중 1,046세대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 전체 전입기간 4개월 중 1개월(12월)분에 대

한 예상수입액 859억 1천4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로 준공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

안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이력이 있는 대상지로서 세입의 부족징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준공이 11월에 차

질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겠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는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9억 3

천7백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증추경하였음.

구분 세입 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146,782 146,782

기정예산 추경(안) ∘공유재산임대료 85,914
(670,177 → 584,263)

∘국고보조금 6,985
(2,000 → 8,985)

∘기금 41,038
(329,478 → 370,516)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46,882

(11,580 → 58,462)

-추가8만호 △950

(2,396 → 1,446)

-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 △4,894

(27,527 → 22,633)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80

(115,603 → 115,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7,950

(2,000 → 29,950)

∘국고보조금 반환(국민) 3,385

(153 → 3,538)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68,026

(16,541 → 84,56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6,369

(29,394 → 35,763)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950

2,254,091 2,400,873

(단위 : 백만원)



3) 세출예산안

가) 총괄

○ 세출예산은 총 1,902억 3천만원 증액되었음.

-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874억 증액)을 제외한 실

제 사업예산은 1,028억원 증추경되었음.

구분 세입 세출

∘순세계잉여금 △83,872
(199.553 → 115,68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757
(0 → 10,757)

∘기타회계전입금 40,261
(371,865 → 412,126)

-일반회계 전입금 29,234

(0 → 29,234)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 11,027

(371,865 → 382,89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700
(294,500 → 340,200)

(3,212 → 2,262)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통합공공임대주택) △4,894

(27,527 → 22,633)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110

(144 → 254)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326

(500 → 826)

∘정비사업 분석진단을통한코디네이터 제도실시 207

(271 → 478)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500

(1,682 → 1,182)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30

(423 → 1,053)

∘휴먼타운2.0 이자차액 보전 300

(0 → 300)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200

(도시공간본부) (965 → 1,165)

∘예비비 102

(1,882 → 1,9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6,100

(733,700 → 779,8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37 937
기정예산 추경(안) ∘순계잉여금 937

(0 → 937)
∘예비비 37

(34 → 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900
(6,300 → 7,200)

8,658 9,595



- 이는 13개 사업에 1,097억 6천만원이 증액(국비 538억 6천7백만원, 시비

558억 9천3백만원)되었음에도, 5개 사업에서 69억 3천만원(국비 58억 4천

4백만원, 시비 10억 8천6백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임.

<`24년도 제1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 회계별 사업별 증액 및 감액 요구액>

■ 증액 – 일반회계(4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기본경비 6백만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15백만원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2억 2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22억 7백만원

■ 증액 – 주택사업특별회계(9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79억 50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억 85백만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680억 26백만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63억 69백만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1억 10백만원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3억 26백만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2억 7백만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30백만원
휴먼타운 2.0 이자차액 보전 3억 원

■ 감액 – 일반회계(1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기본경비 △6백만원

■ 감액 – 주택사업특별회계(4건) 추경요구액(국비포함)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억 80백만원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9억 50백만원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48억 94백만원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5억 원



나) 세부사업별 검토

○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사업별설명서 1157p, 예산서

323p)은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와 임차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가구에 대한 지원금액 5억8천만원을 감추경 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장’사업으로, 법적 사전절

차인 사회보장협의(보건복지부)가 지연1)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점이 금년

5월 말에서 8월로 연기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되었고, 금년 3월부터 국토

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자가 일부 중첩2)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지원사업

국토교통부유사사업

추진으로지원대상감소
115,023 115,603 △580 △0.5%

(단위 : 백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별설명서 1162p, 예산서 323p)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 동안 최

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79억 5천만원(국비 30%, 시비

70%)을 증액편성 하였음.

1)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내부사정으로 회신기
한을 연장하여 5월 23일에 회신하였음.

2) 금년 1월 22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연령대로 확대한다는 지침이 전
달되었음.



- 당초 집행기관은 지난해 시행된 1차사업의 잔여사업에 필요한 100억원

을 2024년으로 명시이월3)한 상황에서, 금년 1월 26일부터 시작된 2차

사업4)5)을 위해 2월 13일 교부된 국고보조금 20억원을 기간제 근로자

고용 등을 위하여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본예산편성이후

정부 2차사업시행결정

(×8,985)

29,950

(×2,000)

2,000

(×6,985)

27,950
1,397.5%

(단위 : 백만원)

(2024년 04월 30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2
(x11,940,000)

38,329,440
(x-)

0
(x-)

0
(x11,940,000)

38,329,440
(x1,351,990)

4,374,974
(x9,977,075)

33,324,226
(x610,935)

630,240

2023
(x6,420,000)

21,400,000
(x9,977,075)

33,324,226
(x-)

0
(x16,397,075)

54,724,226
(x8,310,471)

27,717,715
(x3,000,000)

10,000,000
(x5,086,604)

17,006,511

2024
(x2,000,000)

2,000,000
(x3,000,000)

10,000,000
(x-)

0
(x5,000,000)

12,000,000
(x1,994,458)

6,611,295
(x-)

0
(x3,005,542)

5,388,705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주재로 개최

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6)에 따른 후속조치7)로, 민생경제를 회복

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추진8)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3)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22.8.~`23.8.)으로 국고보조(국비 30%, 시비 70%)를 통해 청년월세를 지
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모집 인원 15,247명이 선정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을 1억원
으로 통보하였음. 8월 접수된 인원 중 추가선정 될 인원 약 2,000명으로, `24년 계속지원 대상이
되는 인원은 10,000여명으로 추정되며, 대상인원들도 지원 개월수가 상이하여 평균 5개월 지원을
예상하여 100억원을 명시이월함.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지침」(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482, `24.1.26)

5) 2024회계연도 예산심사 이후인 12월 26일에 국토교통부가 2차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함
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6)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권한·역량 총동원”(2024.5.1. 보도자료)
7)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2024.5.27. 보도자료)
8) 중앙정부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사업추진은 각 지자체가 시행함.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사업별설명서 1165p, 예산서 325p)은 서울주

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에서 공급되

는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9)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일

교부된 국비 468억 8천2백만원을 포함한 680억 2천6백만원을 증추경

하려는 것임.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전략주택공급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정부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라국비추가교부

(×58,462)

84,567

(×11,580)

16,541

(×46,882)

68,026
411.3%

(단위 : 백만원)

- 청년안심주택 선매입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하고, 사업초기부터 토지지분 및 임대주택을 공공화함으로써 용도지역 상

향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임대기간 이후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주거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국고보조금 지원과 실매입비의 차액을 서

울시와 SH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추진되는데, 서울시는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준공 후 일괄지

급한 선매입비를 착공 후 공정별로 지급하고, 선매입 배율을 해당 사업장

의 준공시기 기준 추가 투입 사업비 범위 내로 확장할 수 있도록 내부 기

준10)을 마련하였음.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전체 호수의 50%) 및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20% 내외)을 제외한 나
머지 주택(30%)을 정부지원(국고보조 및 기금융자) 및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SH가 선매입

10) 「청년안심주택 SH공사 선매입 기준 개선방안」(2024.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41호)



(현행) 착공 → 탁상감정 → 약정 → 공사 → 준공 → 감정평가 → 계약 → 등기
                (등기 후 매입비 지급)

(개선) 착공 → 탁상감정 → 계약 → 공사 → 준공 → 감정평가 → 등기 → 정산
(공정별 계약금·중도금 지급)         (평가액을 기준으로 잔금 정산)

- 금회 추경안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내 2,704호11)를

매입12)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민생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 동력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정여건이 부실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안정적인 임대주택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2022년도
○ 2022년 제1,2차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공고

- 14개소 총 617호 매매이행협약 체결

2023년도
○ 2023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공고

- 13개소 653호 매매이행협약 체결

2024년도 ○ 19개소 997호 매매이행협약 체결 추진 중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최근 3년 추진실적>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업별설명서 1169p, 예산서 325p)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지구계획, 사업계획 또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확보하고자 총 8회(본위원회 4회, 소위원회 4회)분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을 증추경 하는 것임.

11) 일반사업장 1,101호, 재무여건 부실사업장 819호, 워크아웃 사업장(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사업을
말함) 748호

12) 전액 SH공사의 전출금 및 출자금으로 편성함.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주택과

(일반회계)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운영

위원회예산조기소진

(현재집행률 84%)
40 25 15 60.4%

(단위 : 백만원)

- 금년도 본예산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총 6회(본위원회 2회, 소위원회

4회)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2천5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2년

도와 `23년도에 각각 6회, 4회가 개최되어 점차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삭감된 데 따른 것으로, `24년도 5월

기준, 총 3회가 개최(본위원회 2회, 소위원회 1회)되어 예산의 84%(1천3백

만원)이 집행된 상황임.

- 향후 공공주택복합화사업,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 총 27건의 사업

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

정됨.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사업별설명서 1173p, 예산서 326p)은 시

책사업인 역세권장기전세주택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

22항13)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을 위하여 63억 6천

9백만원을 추가편성하려는 것임.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역세권공공임대

주택등매입

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

매입비조기지급필요
35,763 29,394 6,369 21.7%

(단위 : 백만원)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㉒ 제1항제6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19개 사업대상지에서 979호를 매입하기 위하여

293억 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합의 금융부담 경감, 공사비 인상

에 의한 조합·시공사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24년 3월 15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7조의314)에 근거하여 6개 구역 335호에 대한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조기지급하려는 것임.

- 이 사업은 최근 금리 및 건설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

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의 후속조치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매입비용을 지급한 대상지가 차질없이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사업별설명서 1177p, 예산서 326p)은 `18년

말 발표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현재 북부간선도로 등 65개 부지에서 시행 중이며, 계획

물량(7.6만호) 중 2.3만호의 공급실적을 달성했음.

사업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획

합계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공공주택건설
(추가8만호)

4,040
4,227
(105%)

11,570
8,505
(74%)

24,325
7,819
(32%)

36,387
3,213
(9%)

종료 76,132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연도별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 호, `23. 6월 실적 기준)

- 금회 추경안은 ‘청석주차장’15) 및 ‘한누리주차장’16) 공공주택건설사업이

14)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들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15) `21년 12월 착공했으나,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오염토 발생 및 정화조치에 따라 공사가 중단
되었고, `24년 1월부터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임.



계획안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준공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청석주차장 4억 6백만원, 한누리주차장 5억4천4백만원)을 감액하는 사

안임.

○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별설명서 1177p,

예산서 326p)은 `18년 말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2차 수도권 주

택공급 계획’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임.

- 해당사업은 전액(275억 2천7백만원) 국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안

은 ‘면목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층당 적정 세대수 배

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의 재검토 및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시·구 간 협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고보조금 신청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 분 48억 9천4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사업별설명서 1187p, 예산서 326p)은 지역

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공

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이에 필요한 운영비 및 근무자 수당 지급 등을 위해 1억 1천만원을 증추

경 하였음.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추진

지역주택조합정상화를

위한관리방안추진
254 144 110 76.4%

(단위 : 백만원)

16) `22년 6월 착공했으나, 동작구의 주차장 추가확보 요청에 따라 공사가 일시중지 되었다가, `24년
6월 공사 재개를 준비 중임.



- 이 사업은 「주택법」 제14조, 제93조, 제94조17)에 따라 지역주택조

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피해자 예방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으로 1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

어 있음.

- 2020년 1월, 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법」

상 일몰기한이 도입18) 되고, 서울시도 조합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태조사

17) 「주택법」 제14조(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
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
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8)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
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
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서

울시가 조합원 피해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향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

사 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가 있겠음.

○ “추진위/조합 공공지원”(사업별설명서 1190p, 예산서 327p)은 재개발·재

건축사업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한 구역에 대해 추진

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직접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

억 2천6백만원을 증추경하였음.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4월말기준 87%집행

(12개소추가지원필요)
826 500 326 65.3%

(단위 : 백만원)

-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3년에 정비구역 지정과 주민동의 징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65%감

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본예산 편성 산출 근거와 달리 5개

소19)에 대한 예산 전액을 조기 소진하게 되어 추진위 구성 5개소, 조합

직접설립 7개소를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사업별설명서 1194p,

예산서 328p)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선정 단계부터 코디

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분쟁

및 갈등을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개소20)에 대한 ‘정비사업 갈등 조정·

19) 조합설립 직접지원 2개소 247백만원, 추진위 구성지원 3개소 217백만원 지원



중재’21)와 30개소22)에 대한 ‘입찰지침, 계약·사전컨설팅’23)을 위하여

2억 7백만원을 증추경하였음.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정비사업분석진단을

통한코디네이터

제도실시

건설경기활성화를위한

공사장갈등관리강화
478 271 207 76.4%

(단위 : 백만원)

- `24년도 본예산은 정비구역 90개소에 대한 구역전담제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34% 감액된 2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정비사업장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금년 3월 시공자 선정부터 준공 및 입주까지의 전

단계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였고24),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정·배포하였음.

20) 정비사업(리모델링 포함) 10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0개소
21) <갈등조정 및 중재(코디네이터 파견) 추진 절차>

파견요청 
→

검토회의 개최 

→

코디네이터 
파견

→

협의체 운영
(자치구)

→

결과보고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운영지원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22) 정비사업 13개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개소
23) <사전컨설팅(입찰지침서 및 계약서> 추진 절차>

시 주관부서 → 주거정비과
(자치구 요청 시) 코디네이터 파견

↑ ↓

조합
사전컨설팅 신청

자치구
전문가(도시분쟁조정위원) 지원

사전컨설팅

↓ ↑

SH공사
공사비 관련 조항 검토

24) 2024.3.20. 공동주택지원과-4899, 행정2부시장 방침 제63호



- 금회 추경은 이러한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현재 분쟁이 발생 중인 정비사

업장에 대한 갈등 조정 및 중재(20개소),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입찰 지

침을 제공하고 계약을 위한 사전컨설팅(30개소)을 통해 정비사업장에 대

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별설명서 1200p, 예산서 329p)은 청

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답십리로의 병목(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대문구 전농동 625~588-176번지에 위치한 굴다리 하부의 도로를 확

장하는 사업임.

-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2009년도 선정한 사업비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사비, 실시설계비, 설계감리비로 16억 8천2백만원을 편성하

였으나, 타당성조사 용역 및 투자심사25)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3

억 5천만원 감액되어 계약되었고, 낙찰차액 1억 5천만원이 발생하여 기

정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5억원을 감액하는 사안으로, 향후 설계용

역 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 시 명확한 비용산출을 통해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답십리굴다리

기하구조개선

투자심사사전타당성검증

결과설계비감액
1,182 1,682 △500 △29.7%

(단위 : 백만원)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별설명서 1204p, 예산서

331p)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직권해제(`17.3.30.)된 옥인1주택

25) 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
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재개발정비구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

인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폐가로 방치 중인

옥인동 윤씨가옥(옥인동 47-133번지)의 붕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

사비 6억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임.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옥인동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한옥 4.0 재창조관련

윤씨가옥리모델링추진
1,053 423 630 148.9%

(단위 : 백만원)

- 윤씨가옥은 1900년대 상류층 한옥으로서의 공간구성 등 우수한 면모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1977년 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나, `97년 문화

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오랜기간 방치됨에 따라 서까래와 지붕 등이 심각

하게 부패되고 구조재가 탈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2년말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빈집활용사업을 통해 `22년 말 31억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음.

- 현재 소관부서(주거환경개선과)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26)’에 따

라 윤씨가옥을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건축물로 정비하되, 2025년 1월

개관하여 숙박·전시 등 개방형 복합문화시설 등 사업구역 내 앵커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용역 발주 지연으

로 인하여 준공이 순연되어 시공에 필요한 비용 6억 3천만원을 불용하였

는데, 이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직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됨.

26) 2023.2.3.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호



- 앵커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입한 윤씨가옥의 붕괴 등 안전사고

를 예방하고,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한 것으로, 당초

`23년 중에 공사 착공 계획과 달리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시공

예산을 불용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예산편성 사업추진에 있어 면

밀한 일정을 수립하여 불용률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됨.

○ (신규)“휴먼타운2.0 이자차액 보전”(사업별설명서 1208p, 예산서 331p)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불량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을 위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27) 추진 대상지 내에서 민간 건설사업

자에게 건설자금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지원(보전)하기 위해 3억원28)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임.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사업특별회계)

휴먼타운 2.0

이자차액보전

휴먼타운구역내

이차지원으로신속한

주거환경개선추진

300 - 300 순증

(단위 : 백만원)

- 이 사업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아

파트가 아닌 주택29)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융자(대출) 받은 사업

자에게 최대 3%이하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차액

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저층주택 인허가가 급감한 시점에서

소형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비아파트 유형의 주거 공급을 확

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27) 2023.9.18.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1호
28) 이차보전금(225,000천원 = 30억 융자×10개소×3%(이자차액)×3개월)과 홍보비 등을 위한 사무관
리비 75천원을 포함한 금액

29)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연면적의 30%이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경우에 한
함.



○ (신규)“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별설명서

1211p, 예산서 331p)은 서울시가 `23년 11월 6일 수립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30)의 세부 추진 과제로서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

리’를 기존 공공부문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용 소프

트웨어 구입 및 응용 소프트웨어 재개발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회계)

민간건설현장동영상
기록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공사장동영상기록관리

민간건설현장확대적용
229 - 229 순증

(단위 : 백만원)

-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소관부서(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해당 예산을 ‘민간건

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포함하여 사전절차31)를 이행하

였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

으로 이해됨.

-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사업임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사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민간건

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금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국비매칭 사

30) 2023.11.24.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31) `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결과: 예산조정)



업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추경안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는 사업은 임대주택 매입 사업인 ‘청년

안심주택 SH 선매입’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으로, 주택·건설분

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비 상승 등 불비한 사업시행 여건 하에서 지원

받은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어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

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3회계연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한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어 금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편성된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기관

의 노력이 요구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

[붙임] 주택정책실 추경 사업 별 예산집행 현황(`23.6.1.기준)(p.27)



붙임 주택정책실 추경 사업 별 예산집행 현황(`24.6.14.기준)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합계 600,003 211,130 211,130 388,873 35.2%
사무관리비 201,725 100,865 100,865 100,860 50.0%
공공운영비 6,278 6,278 6,278 - 100.0%
국내여비 296,940 56,253 56,253 240,687 1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000 7,004 7,004 6,996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60 4,530 4,530 4,530 50.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00 36,200 34,000 35,800 47.2%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합계 115,603,328 31,026,878 31,026,349 84,576,979 26.8%
사무관리비 20,000 10,000 10,000 10,000 50.0%

사회보장적수혜금 700,000 - - 700,000 -
이차보전금 114,883,328 31,016,878 31,016,349 83,866,979 27.0%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합계 12,000,000 10,033,532 10,035,932 1,964,068 83.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 49,134 49,134 250,866 16.4%
사회보장적수혜금 11,700,000 9,984,398 9,986,798 1,713,202 85.4%

전략주택
공급과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합계 16,541,000 7,082,500 7,082,500 9,458,500 42.8%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580,000 5,347,500 5,347,500 6,232,500 46.2%

출자금 4,961,000 1,735,000 1,735,000 3,226,000 35.0%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회 운영

합계 20,262 20,262 15,260 4,998 75.3%
사무관리비 15,260 15,260 15,260 -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5,002 5,002 4,998 50.0%

공공주택과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등 매입

합계 29,393,991 7,808,612 7,564,891 21,829,100 25.7%
자산및물품취득비 29,393,991 7,808,612 7,564,891 21,829,100 25.7%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합계 3,461,116 1,062,670 131,875 3,329,241 3.8%
사무관리비 10,000 7,300 7,300 2,700 73.0%

시설비 1,055,370 1,055,370 124,575 930,795 11.8%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45,945 - - 1,445,945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49,801 - - 949,801 -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합계 36,168,021 - - 36,168,021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773,545 - - 20,773,545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5,394,476 - - 15,394,476 -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합계 144,000 - - 144,000 -
사무관리비 144,000 - - 144,000 -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합계 500,000 500,000 500,000 -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00,000 500,000 - 100.0%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합계 287,045 124,429 67,739 219,306 23.6%

사무관리비 287,045 124,429 67,739 219,306 23.6%

건축기획과 기본경비

합계 74,403 37,288 37,288 37,115 50.1%
사무관리비 56,223 28,198 28,198 28,025 5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00 6,300 6,300 6,300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0 2,790 2,790 2,790 50.0%

재정비촉진
사업과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합계 1,682,000 1,019,498 - 1,682,000 -
시설비 1,540,000 1,019,498 - 1,540,000 -
감리비 142,000 - - 142,000 -

주거환경
개선과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
거환경개선사업

합계 449,730 107,184 80,509 297,151 17.9%
사무관리비 6,000 3,253 3,253 2,000 54.2%
공공운영비 2,000 131 131 1,650 6.6%

시설비 441,730 77,125 77,125 293,501 17.5% 


